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숙자 의원입니다.

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○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

필요가 있는 지역과 업종 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해

도시계획 규제완화와 앵커시설 건립 등을 통해 서울의

전략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
○ 그러나 진흥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사실상 지구가 미운영

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진흥계획

수립 절차 등을 개선하고,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

인용 규정을 개선해 진흥지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

함입니다.

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의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, 지구 지정

신청과 진흥계획 수립을 함께 추진하며, 지구 지정대상지의

변경·취소 등에 관한 절차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

인용된 규정을 현행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본 개정안을 발의

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

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기획경제위원회

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원안대로 가결해

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